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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요청 사유서

계약건명

소요 예산

계약 업체

수의계약 근거 

수의계약 사유

퇴직공무원 

고용 등 

여부 확인

○ 확인사항

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, 근로자,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(퇴직 직전 2년 이내 

발주 실·국·본부·사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자)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 : □ 확인           

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 및 행정포털 e-인사마당에서 확인

유착비리 

적발업체

여부 확인

○ 확인사항

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·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

수의계약 체결 불가(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) : □ 확인           

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

동일업체 

계약조회

○ 확인사항 

 -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

불가 : □ 확인           

  - 예외적으로 연간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

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

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（http://contract.seoul.go.kr）〉계약정보 〉 조회

수의계약 체결 

제한대상 확인

○ 확인사항 

 -「공직자 이해충돌 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

  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:  □ 징구           

 

 담당 :           직급 :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팀장 :           직급 :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    부서장 :           직급 :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
